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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 및 

경제적으로 지원하여 범죄 피해로부터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「범죄

피해자지원센터」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범죄피해 지원사업에 만전을 

기하고자 함
ㅊ

Ⅰ  법 적 근 거

 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및 제17조(손실복구지원 등)

Ⅱ  사 업 개 요

   지원단체명 : (사)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(이사장 : 최주봉) 

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17호 

                 ☞ 2014년부터 (사)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→ 북부센터로 관할 변경

   사 업 명 : 범죄피해자 지원사업

   지원금액 : 금60,000,000원(금육천만원)

   사업기간 : 2015. 1월 ∼ 2015. 12월

Ⅲ  2014년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진실적

   사업내용 : 범죄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한 긴급지원, 살해현장 청소지원, 

생활비 보조, 치료비 지원, 유자녀장학금 지원, 위로금 지급, 

상담, 사법보좌(수사ㆍ법정 동행) 등의 직ㆍ간접 지원활동



   2014년도 보조금 지원 및 실적

     ‣ 보조금 지원 : 금30,000,000원(금삼천만원)

     ‣ 보조금 지출내역

사업명 보조금 지출내역 지출액 비고

총 계 6개 구청 총사업비 중 1/6 분담 30,000

위원회 활동경비

∙ 범죄피해자 현장(가정,병원)조사비 : 1,040

∙ 상담,현장조사 위원 중식대 : 390

∙ 피해자 법정 및 수사기관 동행 : 120

∙ 홍보활동(구청,경찰) : 160

1,710

홍보비

∙ 현수막(공익광고) : 396

∙ 신문(공익광고) : 275

∙ 브로슈어 제작 : 200

871

전문화 교육비

∙ 교재 : 210

∙ 강사료 : 100

∙ 기타 교보재, 간식 : 50

∙ 위원 실무교육 식대 : 140

500

피해자 지원비

∙ 경제적 지원사업 : 23,919

  - 긴급생계비, 치료비, 학자금,

    심리치료비, 취업지원, 주거환경개선,

    사건현장정리, 간병비 등)

23,919

인건비
∙ 인건비 : 3,000

 - 직원 1인의 인건비
3,000

     ‣ 성북구 거주 범죄피해자 지원 실적 : 33건 / 118,591,270원

구  분 생계비 지원
치료비 지원

(심리치료 포함)
장례비 지원

구조금(유족 및 
장해구조금) 지원

지원 건수(건) 10 17 1 5

지원 금액(원) 4,000,000 21,206,810 2,000,000 91,384,460

       ※ 보조금 지원액 대비 약 4배를 우리 구민이 지원받음

사업명 지  출  내  용 산출내역 보조금액

위원회 

활동경비

∙ 범죄피해자 현장(가정,병원) 조사비

∙ 피해자 법정 및 수사기관 동행

∙ 상담, 현장조사 위원(상근) 중식대

- 2명*6회*20,000원

- 2명*6회*20,000원

- 3명*40회*3,000원

840

홍보비
∙ 신문(공익광고)

∙ 브로슈어 제작

- 3회*550,000원

- 8,000매
475

  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현황
           (단위: 천원)

구분 지원금액 정산금액 반납액

2012년 30,000 30,000 0

2013년 30,000 30,000 0

2014년 30,000 30,000 0

   보조사업의 소요경비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천원)

총 소요액 자치단체 보조금 (6개구) 법무부 구조금

958,841
179,500

(구별 30,000 / 노원구 29,500)
779,341

       ※ 6개 구청 : 성북 ,도봉, 노원, 동대문, 강북, 중랑 (범죄피해자지원 북부센터 관할) 

       ※ 법무부 구조금 : 범죄피해자구조금 582,135,818원 + 기타 경제적 지원 180,387,450원 

+ 인건비 16,818,000원

Ⅳ  지원예산

   보 조 금 : 금60,000,000원(금육천만원)

     ‣ 지출방법 : 재무과에서 해당센터 은행계좌에 입금

     ‣ 예산과목 : 자치행정과, 민간협력사업 활성화, 사회단체육성,

                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, 민간이전, 민간경상사업보조(307-02)

     ‣ 보조금 산출근거
(단위 : 천원)



사업명 지  출  내  용 산출내역 보조금액

전문화 

교육비

∙ 교재

∙ 기타 교보재, 간식

∙ 위원 실무교육 식대 

- 7,000원*60부

- 120명*2,000원÷6구청

- 7,000원*40명*2회÷6구청

273

피해자 

지원비

∙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사업

  - 긴급생계비, 치료비, 학자금,

    심리치료비, 취업지원, 주거환경개선,

    사건현장정리, 간병비 등)

- 사건발생에 따라 

심의후 지원
55,412

인건비 ∙ 상담사 인건비 - 18,000천원÷6구청 3,000

합    계 60,000

  

     ‣ 보조금 정산 : 2016년 1월중 보조금 정산서 첨부하여 보고

붙임 :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.  끝.


